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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철거발생품 처분 결정 알림

1. 관련근거 

  가. 물품관리규정 제50조 「불용결정기준」 

  나. 정보통신2사업소-207호(2018.01.05.)"철거발생품 처리 요청["청구역 등 2역 건축

시설물 개량통신공사]" 

2. 정보통신2사업소에서 요청한 철거발생품 처분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

음을 알려 드리오니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  가. 철거발생품 처분 결정 내역 및 사유             (상세내역 " 붙임 " 참조) 

    ○ 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 및 성능저하 

 나. 조치사항     

    ○  폐기대상 물품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자체 폐기 후 불용품(해체,폐기)조서 작

성하여 비치 

          

붙임 : 1. 철거발생품 처분심사 및 결정내역서 1부 

       2. 불용품(해체,폐기)조서 양식 1부.  끝. 

    

  

  

부서 품명 단위 수량 금액 처분결정일 결정내역 

합   계 50       

정보통신2사업소  스피커  점 50 - 2018.01.08. 폐기폐기폐기폐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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